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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고단1980  특 죄가 처 등에 한 (도주차량), 도

통 (사고후미 ), 도 통 (

주운 )

피  고  ○○

검       사 경 ( ), 허 (공 )

변     경

담당변 사 신가  

 결  고 2013. 12. 20.

  

주 문

피고   8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    납 하지 아니하  경우 50,000원  1  산한 간 피고  

역 에 한다.

피고 에게  에 상당한 액  가납  한다.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1. 특 죄가 처 등에 한 (도주차량), 도 통 (사고후미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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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피고  ****  그랜  승용차  운 업 에 사하  사람 다. 

   피고  2013. 4. 17. 23:12경 알코 도 0.126%  술에 취한 상태   승

용차  운 하여 산 수  민락동에  민락초등학  앞 편도 2차  도  

수 2  쪽에  동 거리 쪽  1차  라 진행하게 었다. 

   당시  야간 고 주변  어 워 시야가 린 상태 므  러한 경우 동차  

운 업 에 사하  사람에게    우   살피고 향  동  

하게 하여 사고  미리 지하여야 할 업 상 주 가 었다.

   그럼에도 하고 피고  술에 취해  게 리 한 채 그  진행한 과실  

에  신  차  피해  ○○(여, 41 ) 운  ****  아 떼 

승용차량  뒷   피고  운 차량  앞   들 고, 그 충격

  아 떼 차량  앞  리  그 앞에 차  피해  채○○(35

) 운  ****  에스엠5 승용차  뒷   들 게 하 다. 

   결  피고   같  업 상 과실  피해  ○○에게 약 2주간  료가 필

한 뇌진탕 등  상해 ,  아 떼 승용차  동승  피해  ○○(17 )에게 

약 2주간  료가 필 한 경추염  등  상해 , 피해  채○○과  에스엠5 승

용차  동승  피해  ◎◎(여, 36 )에게 약 2주간  료가 필 한 경추 염

 등  상해  각 게 함과 동시에  아 떼 승용차  뒷   등 수리비가 

849,896원  들 도 ,  에스엠5 승용차  뒷   등 수리비가 1,035,779

원  들 도  각 하고도 시 차하여 피해 들  하  등 필 한 

 취하지 아니하고 그  도주하 다.

2. 도 통 ( 주운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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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피고  1항 재 시, 에  알코 도 0.126%  술에 취한 상태  

 그랜  승용차  운 하 다.

법령의 용

1. 죄사실에 한 해당

 가. 각 업 상 과실 상 후 도주 : 특 죄 가 처  등에 한  5 3 1

항 2 ,  268

 나. 각 사고 후 미  : 도 통  148 , 54  1항

 다. 주운  : 도 통  148 2 2항 2 , 44  1항

1. 상상  경합

    40 , 50 (각 특 죄가 처 등에 한 죄  각 사고 후 미

 한 도 통 죄 상 간)

1.  택

   각  택

1. 경합 가

    37  단, 38  1항 2 , 50

1. 역

    70 , 69  2항

1. 가납

   사  334  1항

양형이유

   피고  신  못   시 하  우 고  , 피고 에게 동 과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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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 , 피고  운 한 동차가 합보험에 가 어 어 보험처리하 고, 피고

 피해 들과  합 하여 피해 들   상 피고 에 한 처  원하지 않  

, 피고  행 직후 수한   그 에 피고  연 , 행, 지 과 경, 건강

상태, 행  동 , 수단과 결과, 행 후   등 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양

건들  합  고 하여 주 과 같   한다.  

  

      사      용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